
1. 배경

국제사회는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특히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하여

시장기반의 온실가스 저감 메카니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토메카니즘은 기후변화

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알려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선진국들의 신축적인 저감조치로 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1),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2), 그리고 공동이행제

도(Joint Implementation)3)로 구성되어 있다. 최

근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의 의무감축 기

한 종결시점이 다가오면서 국제사회는 포스트 교토

체제(Post-Kyoto Regime)4)에 대한 논의를 진전

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참여를 유도하려

는 2009년 제15차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구체적인 포스트 교토체계에 합의하지 못하

고 종결된 바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가 미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감축

비용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

축량, 감축방법,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책 등에

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UN 차원의 공동 온실가스 저감계획 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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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은 자체적인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전략을 구체화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발표된 개발도상국

감축계획 중 최대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녹색성장전략을 국가의 신 성장 비전으로

제시하여국제사회의주목을받고있다. 

기후변화의 향 저감은 CO2로 대표되는 온실가

스의 저감을 의미하며,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톤(Ton of Carbon Dioxide, 이하 탄소

톤)으로 산정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핵심 요인이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에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 활동으로부터 유발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취가

기후변화 등 환경파괴의 척도로써 활용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인간 활동의 향을 지표화해 정량적으

로 환산된 최초의 개념이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Mathis Wackernagel 등, 2002; 김

인, 2009)인데, 여기서물발자국(Water Footprint)

(Chapagain, A.K. and A.Y. Hoekstra, 2004)과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이하 CFP) 등의

파생된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탄소발자국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폐기의 전 과정

(Life Cycle)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탄소배출

총량으로 정의된다(Thomas Widemann and J.

Minx, 2008).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의 탄소발자

국은 전 과정 평가 방법론에 따라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을 적용해 계산된다(Bo P. Weidena, 2008). 

이미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선진국과 우리나라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탄소발자국 산정을 제도화

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

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들은 탄소정보공개

사업(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5)를

통해 이미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을 수행하고 탄

소배출량 산정 및 저감기술개발을 진행하여 탄소발

자국 보고서, 탄소경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EU와 미국의 선진 로벌 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규제에 따라 상대기업의 탄소정보관리 공개를 요구

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 기업들의 대응력도 점차 확

대되고 있다.6) CDP 2009 Korea 100 보고서에 따

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대상기업 중 50%에 이르 으며, 외부 검증수준도

상당부문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일부 필수재 분야의 응답률이 낮고

이들 업종의 정보공개수준은 아직까지 선진국 기업

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공

공부문에서는 2010년 한국공항공사가 최초로 탄소

경 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존재할 뿐 민간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은 에너지와 함께 인간생활 및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재화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이다. 상하수도 서비스업 등 물 산업이 여타 산

업과 비교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라 할 수는 없

표 1. 주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발표현황
국 가 중기 감축 계획(목표연도, 감축량) 국 가 중기 감축 계획
일본 2020년, 2005년 대비 15% 러시아 2020년, 1990년 대비 10~15% 감축
국 2020년, 1990년 대비 26% 멕시코 202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20%

미국 2020년, 2005년 대비 17% 중국 2020년, GDP 대비 일정수준
호주 2020년, 2000년 대비 5~15% 인도 제시예정, 선진국 제안 거부
캐나다 2020년, 2006년 대비 20% 남아공 2050년, 2003년 대비 목표량(30∼40%)
EU 2020년, 1990년 대비 20% 대만 2025년, 2000년 배출량 수준

노르웨이 2020년, 1990년 대비 30~40% 한국 202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30%
자료출처: 녹색성장위원회 (2009) 보도자료 중 참고사항, 외교통상부(2008), 해양경찰청(2010),참조

5) Carbon Disclosure Project 2009 Korea 100 Report(2009).

6) 이미 노키아, 지멘스, 유럽투자은행 등 로벌 기업들은 기존의 지속가능보고서에서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이행 정보
등을 담은 탄소전략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포스코, 웅진그룹, 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지속가능보고
서 및 탄소경 보고서를 통해 탄소배출 정보공개, 온실가스 저감 이행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있음. 장현숙 외(2010), Carbon
Disclosure Project 2009 Korea 100 Report(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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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과 사용을 위해서 물 관련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노

력은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간 산업부

문은 탄소정보공개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수자원 분

야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물의 절약은 에너지 저감과 수자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며, 물 분야의 녹색기술 개발

로 인해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이 용이하다. 이러

한 노력은 결국 이상기후로 인한 물 부족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한 물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탄소정보공개 및

탄소배출량 산정의 국제표준화 등 국제화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본 에서는 국내외 수자원 분야의 국제적인 탄

소발자국 제도와 산정과정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외국의 탄소발자국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해 보고

국내 제도와 비교해 본다. 다음으로 외국 주요국의

수자원 분야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과 온실가스 저

감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적용에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선진국의 탄소발자국 정책 동향

1) 주요 선진국의 사례

주요 선진국들은 CFP를 표기하는 라벨링 방식

을 통해 각 제품 및 서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

를 표기하고 있다. 표 2를 보면 기후변화 향에 대

한 홍보와 대응이 적극적인 국 등 유럽 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탄소라벨링 제도 마련과 민간부문의

표 2. 주요 선진국의 탄소발자국 산정 정책 동향
국가 탄소발자국산정 제도 법/규정/지침 실용화 진행

국 Carbon Reduction Label
PAS 2050 사업시행(2007)
DEFRA 가이드라인 PAS 2050 표준 개정

스웨덴 Carbon Declation 정부지침 정부주도 사업시행

CFP 평가 및 라벨에 관한 일반원칙 제정
정부주도 시범인증

일본 Carbon Footprint (CFP)
CFP 시스템 산정 가이드라인

농림부 농업제품
탄소라벨링 적용(2011. 4)

The Carbon Labeling Act of 2008, 
Climate Conservancy

미국 Climate Conscious Carbon Label
캘리포니아 (법제화 진행 중)

(비 리 공공기관) 추진Guideline for Voluntary 
(2008)GreenHouse Gas Reporting

EU-ETS 규정: Directive 2003/89/EC
EU EU-ETS 배출산정 및 보고 Guideline: 배출권거래시장 운 (2005)

Decision 2007/589/EC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한국 탄소성적표지 제도 환경부 고시 제2009-96호, 정부주도 사업시행(2009)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Carbon Reduction Label
Thailand Greenhouse Gas

민간-EU 협력태국
Carbon Footprint Label

Management Organization 주도
정부지원 (Carbon Fund)가이드라인 개발 중

호주 Carbon Reduction Label
Planet Ark (환경단체) - Carbon

민간단체 주도 사업시행Trust 파트너십
스위스 Climatop 민간업체 주도 사업시행

Grenell Ⅱ채택
민간업체 주도 사업시행프랑스 Indice Carbon 제228조 (프랑스 소비법안 L112-10,
(공식시행, 2011. 7)탄소라벨링 부착)

독일 Product Carbon Footprint 정부검토단계
정부주도 Pilot Project 
민간업체 자율사업 시행

자료출처: 김익 (2009), 박순덕(200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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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운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각 국가의 탄

소발자국 표기 제도들은 산정방법과 운 방식에 차

이가 존재하지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 과정

(Life Cycle)에서의 온실가스를 측정한다는 공통점

이 있다. 또한 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발자국

을 표기하는 반면, 스위스와 미국은 등급 또는 랭킹

을 제품에 표기하는 등 정보유형에 차이가 존재한

다(김익, 2009).

선진국의 CFP 표기제도는 국가 차원의 탄소저

감 노력 홍보와 참여기업 및 참여소비자의 시장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따라서 시장에서 탄소인증 상품의 선호가 증가

하게 되면 기업들은 시장수요에 따라 보다 적극적

인 탄소인증과 저감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적 탄소저감노력은 녹색소비와 녹색기술개

발을 조장하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과도 상당

부문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산정방법론

아직까지 이산화탄소 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국

제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제표준화기

구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기준에 대한 표준화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7) 탄소배출량은 화석연료의 사용

량에 의존한다. 화석연료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 그

리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산화탄

소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IPCC, EU, 국, 스웨덴,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온

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표하

여 탄소배출량 산정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제사회의 검증된 탄소배출계수 사용과 국

가 실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

제표준화에대비한산정기준개정을지속하고있다.

우리나라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를 마련하면

서 탄소발자국 산정지침을 제시하고 있다(환경부

총괄, 환경산업기술원 운 ). 탄소발자국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원 별 활동

량에 따라 산정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다. 우리나라도 IPCC (2006)의 국가 온실가스 인

벤토리 작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방법론을 활용한

탄소 배출계수를 작성·공표하 다. 

수식 1

i, 전 과정 단계: 원료수집(생산), 제품생산(공정),

제품수송, 제품소비, 제품폐기

Aij, 배출원별 활동량: 단계부문별 활동량(연료

이용량)

Ei, 부문별 배출계수

환경부가 개정 공표한 탄소성적표지 배출계수는

전 과정 향평가까지 고려해 산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전 과정 향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다

만 각 온실가스 배출부문별 연간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 는지에 대한 활동량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여기서 각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정 주체

기업이 관측이 가능한 경우(직접배출량)와 관측이

불가한 경우(간접배출량)로 구분된다(IPCC, 2006).

IPCC(2006)는 간접배출 역을 2가지로 구분하

는데, 간접배출 2 역은 의무 산정기준에서 배제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료유형별, 기술 및 운 조건

에 따라 상세한 배출계수 적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현재는 연료 형태별 배출계수를 고려

하여 3가지 역별로 전 과정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있다.8) 연료별 특성

을 감안한 탄소배출계수와 자체 연소율 자료는

IPCC가제공하는값을이용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선

7)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제품의 탄소라벨링(Carbon Labeling)에 대한 표준개발 작업을 진행 중임. 환경산업기술개발원
(2010), 탄소라벨링 뉴스레터 제3호, 박순덕 (2009),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자료 참조.

8) 에너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은 Tier1(Simple Method)과 Tier2(Detailed Method)로 구분됨. 우리나라는
Tier1 방식 적용. 해양경찰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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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과 비교하여 세세한 인벤토리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과 일본에서 개발한 작성

지침과 산정방식도 IPCC의 배출계수를 참조하지만

인벤토리 작성정보가 우리나라보다 상세하며, 국가

에너지 사용 여건에 따른 배출계수 추정결과를 폭

넓게 반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표준화에 대

비한 산업공정별, 에너지 사용 기술과 여건에 적합

한 배출계수 개발과 인벤토리 정보 상세화가 추진

될 필요성이 있다. 

3. 수자원 분야의 탄소발자국

수자원분야의 이산화탄소 저감은 기후변화 향

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통합물관리 정책

이행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물 분야 기후변화

적응의 국제적 조류라 한다면 탄소저감은 장기적인

기후변화 향 저감과 물 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적

인 요소로 인식된다(환경부, 2009). 국은 지난

2005년부터 물 분야의 온실가

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자료를

구축하여 인벤토리 작업을 추진

하며 물 절약 조치가 수자원과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이

행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전

략을 강조하고 있다(DEFRA,

2008). 또한 국 환경청은 국

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부합하는 물 산업의 CFP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EA, 2009). 특히 민 화된 국과 유럽의 물 기업

들은 탄소배출저감을 물산업의 필수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1) 국 물 관련 탄소발자국 산정

국 환경청은 지난 2008년 기후변화법이 제정

되면서 수자원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잠재력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은 기후변

화법 제정을 통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으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법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신속하게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수자원 분야와 관련하여 국환

경청은 CFP 산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물 회사

로 하여금 CFP 산정과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저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DEFRA, 2008). 

국 환경청의 연구개발 결과(EA, 2009)에 의하

면 2007/2008년 국 물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총 4천만 CO2 ton9)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물 수요자인 가계부문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천5백만 CO2 ton으로 전체 국 온

실가스 배출의 약 5.5%, 물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약 89%를 차지하 다. 또한 물 공급자인 23개 물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백만 CO2 ton으로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0.8%, 물 관련 온

실가스 배출의 11% 정도를 차지한다. 

그림 1. 온실가스 배출 역
자료출처: IPCC(2006), 김익(2009) 활용, 정리

그림 2. 국의 물 관련 탄소발자국 산정
자료출처: EA (2009) figure 1, 설명자료 참조

9) TCO2e(ton of CO2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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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가계부문에서 온수사용으로 인한 탄소배

출량은 총 가계의 평균 CFP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부는 2016년부터 건설되

는 신규 주택은‘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집 (zero

carbon)’으로 건설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물 사용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도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지난 2008-2009년간 수

행된 CDP 사업을 통해 물의 효율적 사용, 저탄소

설계 및 처리장치 등의 개발, 수자원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및 수력에너지 활용 증대, 그리고 물 공급

및 처리 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배수

시설 사용 등을 물산업의 온실가스 저감 분야로 도

출한 바 있다. 환경청은 국 수자원정책 지침인

EU WFD의 수질기준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

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1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물 산업

분야 CFP의 약 2.2% 정도로 미미하며, 저감잠재량

과 비교해도 큰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

나 만일 추정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경우는 수질

개선분야의 기술투자 등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보고 있다(EA, 2009). 국 환경청은 물

분야 CFP 산정 및 저감잠재력 분석결과를 가지고

EST(Energy Saving Trust)와 공동으로 물 시스

템에서 가계 분야의 구체적인 탄소저감 효과 및 비

용절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EST는 가정

의 온수사용 절약 조치 이행으로 약 30%까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조

치를 통해 가계당 연간 225파운드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하 다.

2) 스코틀랜드 탄소발자국 산정 사례 (Scottish

Water, 2009)

스코틀랜드 물 회사(Scottish Water)는 물산업

의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관리

사업 역별 탄소발자국을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

다. 물산업 분야 탄소발자국 산정은 DEFRA의 가

이드라인에 따라 국 물산업연구회(UKWIR: UK

Water Industry Research)가 개발한 CAW

(Carbon Accounting Workbook) 3.0 버전을 사

용하여 계산하 다. 2008/2009년 보고서에 나타

난 탄소발자국은 총 475,265톤으로 전년도의 배출

량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 공급과 관련된 활동 역별 탄소발자국은 슬

러지 및 재활용 처리, 폐수처리, 물 공급, 물 운송,

물 관련 행정처리 순서로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서 폐수처리 및 슬러지, 물의 재

사용 처리 등은 약 79%로 국 물산업의 폐수처리

분야보다 훨씬 배출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물

공급과 관련한 배출은 약 25%로 39%인 국과 차

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물 활동 역 분류차이가

존재10)하며,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자료의 가용성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 물회사의

탄소발자국 보고서에서는 각 역별 저감잠재력과

저감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

발자국 계산에 활용된 인벤토리 자료의 지속적 관

리와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 인벤토리 자료의 향상

을 위해 Scottish Water는 자료의 신뢰성 향상과

가용 자료의 수집 확대 등을 단기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물 분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을 위해 물 활동 역의 탄소배출 경로를 명확히 분

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물공급 분야 탄소발자국 비율
자료: Scottish Water Carbon Footprint Report (2008-2009), p. 3.

10) 재활용수 처리 및 공급분야가 물 공급분야로 분류된다면 활동 역의 Scottish Water의 탄소배출비율은 물 공급분야가 늘
어나고, 슬러지 처리 등의 배출비율이 줄어드는 등 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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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물 분야 탄소발자국 산정사례(River

Network, 2009)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탄소거래시장을 개방하여 운 하고 있다. 아직까지

유럽의 배출권 거래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민

간부문의 탄소저감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탄소라벨제도

법제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주 정부차원의

제도화는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며11) 다만Climate

Conservancy 라는 민간단체에 의한 탄소라벨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12) 국가 수준의 물 분야의 탄

소발자국 산정(‘A Carbon Footprint of Water’)

작업 역시 하천 네트워크(River Network)라는 비

정부 민간단체에 의해 진행되었다. 동 보고서에서

는 미국의 물 수요공급체계에 수반된 에너지 사용

량, 에너지 집약도, 그리고 탄소배출량을 조사하고

수자원 분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적절한 관

리전략의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정결과, 미

국의 물 관련 에너지 사용총량은 약 5억 2100만

MWh로 국가 전력 사용량의 약 13%에 이르며, 탄

소발자국은 최소 2억 9천만 톤으로 계산되었다. 이

러한 배출량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5%에 이

르며, 62개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양과 맞먹

는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

체수자원 운송, 높은 수질기준 만족을 위한 폐수처

리 확대 등과 관련하여 에너지 및 탄소비용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에너지 소

비 저감을 위해서는 수자원 보전, 물 사용 효율성

향상, 물 재활용, 그리고 저 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전략 추진을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

하 다. 또한 상기 전략들의 이행효과에 대해 물 수

급에 대한 요인분석과 자료조사, 탄소발자국 추정

등을 통해 사례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탄소저

감 효과 추정결과를 소개하면, 먼저 물 공급시스템

에서의 누출량 5% 저감할 경우 연간 약 3억

1300kWh의 전력절약효과가 발생하 으며, 이러

한 물 보전으로 약 31,000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약되며, 약 225,000톤의 이산화탄소 톤이 저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 재사용 시스템이 설

치된 1000MWh 급 발전설비 도입으로 인해 연간

약 350가구의 전력 사용량 절감이 발생함을 추정하

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수자원 분야 탄소저감을

위한 수자원보전, 물의 효율적 이용, 물의 재활용,

그리고 저 향개발에 대한 투자논리 당위성을 제

공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연구에서는 상기

분야의 장기투자 성과로 향후 20년간 일인 당 약

40%의 물 절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며, 캘

리포니아에 대해 물 사용 역별 저감 잠재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 다.

4. 정리 및 시사점

본 에서는 국내외 수자원분야의 국제적인 탄소

발자국 제도 및 산정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적

용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수자

원 분야는 에너지 집약부문, 핵심 탄소배출 역으

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

감 노력과 병행하여 전 과정 평가를 통한 물 관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이행되고 있으며, 저감

11) 캘리포니아 탄소라벨(http://www.carbonlabelca.org) 담당자에게 e-mail로 직접 문의하고 회신을 받음. (2010. 2. 10).

12) 표 2. 참조, Climate Conscious Assessment 방법을 이용한 Climate Conscious Rating을 산출, 저탄소 제품 등급 인증
제 시행. 

표 3. 캘리포니아 도시 물 사용 저감 잠재력
역별 도시 용수 사용 잠재적 물사용 감소

실내 거주용 39%
실외 거주용 25-40%
상업용/기관용 39%

산업용 39%
물 시스템 10%

총계 34%
자료출처: The Carbon Footprint of Water (200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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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진국 수자원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은 공급자 측면과 사용자 측면을 고

려한 탄소발자국 산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물 절약

과 에너지 절약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물

공급시스템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공급시스

템 전반의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자료구축과 검정,

탄소발자국 산정, 그리고 배출 역별 저감 잠재성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은 이러한 성과

를 수자원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계획과 물이용 계

획에 반 하고 있다. 특히 물 공급시스템에서의 탄

소배출 저감 잠재성 분석은 기술개발 전략과 저탄

소 운 체계를 구체화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온실

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물 소비 부문에서는 수요자

측면의 물 절약과 에너지 절약을 연계하는 정책개

발이 활발하다.

수자원 분야의 탄소배출 감소는 기후변화 향

저감과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즉, 녹색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수

자원 활용을 용이하게 하며 탄소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향 저감에 기여한다. 또한 수요 측면의

물 절약 노력은 이상기후로 인한 물 부족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에너지 절약에 동시에 도

움을 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수자원 부문 온실가

스 관리 및 운 체계구축은 기후변화 향 저감과

적응을 동시에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

적으로 우리나라 물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탄소정보

공개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탄소배출량 산정

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려면 물 관련 탄소발자국

산정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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